
수산업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소정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어업먼허에 대한 처분 등이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하여도 이로 인한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어업권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

라 사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이 그 보상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라도 이에 대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을 한 행정관청(또는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

청)이 속한 권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수산업법 제8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시행령 제61조, 제63조에서 보상금 청

구절차, 보상금 지금결정 및 동지 등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의 취지는 행정관청이 같은 법 제

81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를 규

정한 것에 불과하고 손실 보상금 청구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07.26. 선고 94누13848 판결)


